
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
및 기술기준 시공지침

관련조항 : 기술기준 제21조

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아닌 일반건축물 옥내용 자가수용설비의 수배전반도 내진설계기준의 의무 설

정 대상 시설인지?

ㅇ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이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른 세부지침인 ‘건축전기설

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-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KECG 9701-2009’에 적합하도록 시공 시 상기 시

행령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되는지?

ㅇ 내진성능인증업체의 수배전반만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?

1. 자가용수전설비도 변전소·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포함되므로 내진설계 대상 

시설입니다. 

2.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5항에 따른 세부지침인 ‘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’(한국전기기술기준위

원회 KECG 9701-2009)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경우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등을 충족할 것으로 

사료됩니다. 

3. 내진성능인증제품 등 제품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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